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427호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

말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,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

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

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

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공고기간 : 2023.04.11. ~ 2023.04.25.(15일)

2. 의견제출기한 : 2023.04.26. ~ 2023.05.10.(15일)

3. 의견제출처 :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)

4. 당사자

5.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 내용

처분의
원인이 되는

사실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의 위반

-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의2(등록의 말소)

청문실시

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
이상미서기관
성유경주무관

주소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

전화

번호

044-201-3865

044-201-3866

일시
2023년 5월 11일(목)

14시부터 16시까지(2시간)
장소

회의실
6동 651호

연번 성명(명칭) 주 소

1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산74-8



<청문시 유의사항>

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

으며,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

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

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

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

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

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

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

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

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

성유경 주무관(☏044-201-386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주재자
소속 및 직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사무관

성명 최효준


